




I. 차 체회의55

가. 거 죄 고 량

(1) 통계 결과에 따른 량 여

(2) 매수 해 도











나. 거 죄 양

(1) 매수 해 도

견 논거

체 액

특 않고,

추상

지

다 견( )

품 액 가 거에 미 는 향 거 종 나 지역에○
라 차 가 크므 단 히 액 만 단 질 것
아님
체 인 액 고 여도 객 인 도출○
매우 어 고 자 에 른 계 식 양, ·

결과를 래 우 높
양 에 도 양 인자 체 인 가액 특○
여 규 경우가 없 양 과 체계⇒

통일 지 요
컨 뇌 범죄 실 득액 경미 경우 횡 임( , “ ”, · ,

사 범죄 자에게 심각 를 야 경우 등“ ” )

체 품

액 특

소 견( )

품액 를 특 지 않 감경인자를 게 부분 사○
건 감경 역 가능 크므 당 효 만원(300 )

모 짐
사회통 상 극히 경미 경우는 만원 미만 품 만원 미10 , 30○
만 식 통편 등 미 다고 상당,

견 논거

행 지

다 견( )

돈 지 사가 없 사람 상 극 인 요○
에 마지못 돈 경우 권자 등 매 여 극
인 사 매 행 를 경우를 동일 게 취 는 없

실 법원에 고 사건들 보 라도 거운동원 등○
거가 끝나고 나 당 자를 찾아가 극 품 요
자 당 자가 가 는 것 막 돈 지 는 경
우가 지 않고 경우는 돈 사람보다는 사람,
가볍게 처벌 는 경우가 많
거운동원 등 후보자 공모 여 거짓 증언 여 악용○

경우가 많 것 라는 지 있지만 극 요 를 경우에,
는 공직 거법상 훨씬 높 처벌 도 어 있고 양,
상 도 극 요 를 특별가 인자 고 있는 ,
거운동원 등 스스 높 처벌 것 감 고 허
진 나 증언 는 것 상 는 어 움

매 행 는 거범죄에 있어 부 범죄라 있는 ,○
슷 뇌 범죄에 있어 도 뢰자 극 요 에 동

여 뇌 경우를 특별감경인자 고 있

부분 일부

자는 견

소 견( )

거인 자원 사자 는 거운동원 등 상“ ,○ 극 지속
고 집요 품 등 요 에 소극 여 상 에게
품 는 식 등 공 경우 자는 견”
상 극 요 라고 규 경우 우연 회 일시○
요 지 우 가 높
품 등 공 상 과 모 여 마 극 요○
것처럼 허 진 가능 높



·

견 논거

특별가 인자

부

다 견( )

거결과 당락 차가 매우 작았다는 우연 사 만 가○
는 것 행 책임 원 에 우 가 있
근에 여러 에 여 사를 실시 는 나 여 사○

결과가 틀리는 경우도 많아 개 가 끝나 에는 거경
열했다는 객 인 없
당락 차 가 작았다는 사 만 매 행 가 거결과에○
큰 향 미쳤다고는 단 없

많 품 공 여 거결과에 큰 향 끼 압도○
인 차 당 경우를 가볍게 처벌 다는 것 모 임

법원 고결과를 보 라도 당락 차 가 작았다는○
사 만 특별가 도 량 차 를 보 지 않았
고 히 개 결과 압도 차 당 경우에는 거법,
사실 거결과에 미 향 미미 다는 감경 는

경우가 다 재

특별가 인자

소 견( )

“○ 범행 동 가 거 우열 분 곤란 극복 목
인 경우 특별가 인자 자는 견”
사 여 사를 통 여 거 경 열 것 나타나○
범죄에 욕 가 클 것 므 일 차원에 특별가
인자 요 있
당락 차 가 작 경우에는 매 행 가 거에 미 는 향○
상 크다고 보아야

견 논거

특별가 인자

부

다 견( )

품 권자를 매 는 행 는 거결과에 미 는 향○

직 인 여 신 송 등 불법 용 매 행 는, ·

거에 미 는 향 간 어 단 히 상 향

미 다는 만 들어 불법 크다고 볼 는 없

품 권자를 매 는 행 신 송 등 불법 용·○

매 행 법 일 는 것 양자를 같

처벌 겠다는 입법자 사가 것 므 신 송·

등 불법 용 매 행 를 특별감경인자 지 않는

것 타당

특별가 인자

소 견( )

지역 신 들 난립 지 경우 어느 신 사가 특 후보자,○

결탁 거에 상당 향 미 우 가 있 므

러 행 에 엄 경고를 여 특별가 인자

야

(2) 행 지 한·

(3) 후보 비 허 사실공·





다. 통 죄 양 안 수 안

(1) 거 운행 한 사고 를 특 할지 여“ ”



(2) 에 한 무상동승 경우 를 삭 할지 여“ ”

(3) 피해 에게도 통사고 생 또는 피해 에 상당한 과실“

는 경우 시 에 피해 안 미착용” “ ”

지할지 여

라. 죄 양 안 수 안·

(1) 실 고사 에 거래를 가할지 여

(2) 직원 직무에 한 알 수재 량 를‘ ’ ‘

직원에 한 재 량 보다 상향할지 여’

견 논거

추가

다 견( )

실 권고사 는 가 보아도 실 권고 는 것 상당 다고○

는 없는 극히 외 인 경우에 여

규 는 것 타당 고 양 원회에 도 주가 작행 일,

행 에 만 책 실 권고사 추가 것임

에 부 거래는 포 인 사 지 규 에 라 실○

상 당 행 가 부 거래에 당 는지 여부 자체가 단 쉽

지 않고 재 과 에 죄 단 어 운 사안도 지 않,

일 실 권고 는 것 부당 결 에 를,

험 높

추가 견

소 견( )

부 거래는 시 종과 같 자자들 속 는 행 양자○

를 다 게 취 가 없

자본시장법 경우에는 실 상 어떤 행178 1 1○

가 여 에 당 는지 불분명 있는 것 사실 지만,

일단 죄 인 는 사안 경우는 개 시 종과 같

도 상당히 높 도 부 있는 사안일 것 므 시

종과 같 실 권고사 에 들어가도 가 없

견 논거

행안 지

다 견( )

에 법원에 고 사건 통계분 결과를 보 라도 고○

는 평균 량 자체는 슷 고 량범 자체를 달리,

만큼 미 차 는 없 므 알 재에 권고

량범 자체를 릴 요는 없

직 상 알 재에 여 높 고 는 사 가 증재○

경우보다는 많 것 사실 나 알 재 경우에는 돈,

액 자체가 많아 높 고 는 경우 거나 특별가

인자가 용 만 사안일 가능 많고 그 경우에는,

에 당 여 높 량 권고 것 므 행 안 지

라도 것 없

법 자체를 보 라도 벌 약간 차 를 외 고 징역○

동일 게 어 있 므 량범 차등 만

근거가 부

량범

상향 자는 견

소 견( )

임직원 직 에 알 재 경우는 실 상 직○

불법 커 역 행 는 죄질 좋지 못 경우가

많 므 엄 양 요

법 자체도 임직원에 증재 는 징역 는 천‘ ’ 5 3○

만원 벌 직 상 알 재 는 징역 는 천, ‘ ’ 5 5

만원 벌 후자가 높



마. 지식재산 죄 양 안 수 안

. 폭 죄 양 안 수 안

단위 명: , %

세부죄명
징역형량월( )

전체
2 4 5 6 7 8 10 12 14 15 16 18 24 29 30 36 42 48 60

특경법

알선수재( )

수 1 3 1 25 0 36 19 39 2 2 1 18 3 0 1 0 0 0 0 151

비율 0.7 2.0 0.7 16.6 0.0 23.8 12.6 25.8 1.3 1.3 0.7 11.9 2.0 0.0 0.7 0.0 0.0 0.0 0.0 100

특경법

증재등( )

수 0 2 0 9 0 6 5 4 1 0 1 1 1 0 0 0 0 0 0 30

비율 0.0 6.7 0.0 30.0 0.0 20.0 16.7 13.3 3.3 0.0 3.3 3.3 3.3 0.0 0.0 0.0 0.0 0.0 0.0 100

II. 차 체회의56

가. 거 죄 양

(1) 상 극 에 수동 한 경우 양“ ”

수 여



상 극 요 에 동 경우











상 극 요 에 동 경우

(2) 당락 차 가 매우 았 경우 또는 거경합 치열하“ (

경우 양 여)”



⇒ 아래 같 특별가 인자나 일 가 인자 지

않 는 견 일













나. 죄 양 안 수 안·

(1) 직원 직무에 한 알 수재 량 를‘ ’ ‘

직원에 한 재 량 보다 상향할지 여’

(2) 집행 실 고사 에 거래 를 포함할지 여“ ”

범행 법 매우 불량 경우



















다. 폭 죄 양 수 안

(1) 계 행 가 에 특별가 변경할지“ ”

여

분 특별가 인자 일 가 인자

범죄 살인 계획 살인 범행- (“ ”)

범죄-

강도-

공 집행-

(2) 상해 에 특 또는 다수 피해 를“1. ” “

상 하거나 상당한 간에 걸쳐 복 행한 경우”



를 특별가 가할지 여

III. 향후 계획


